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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, 

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심 사 보 고 서

2025. 8. 2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8월 14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8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일호 도시공간국)

가. 제안이유

m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0번지 일대 “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”

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을 위해 주민 제안된 정비계획(변

경)(안)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

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m 사업 대상지 개요, 정비사업의 계획(안) 및 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❍ 본 의견청취의 건은

-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(1982년 준공)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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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정비계획(변경)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추진하는 사

항임.

- 정비계획(변경)(안)은 정비기반시설(도로 면적 감소, 소공원 폐지)에서 면적을 감소

시킨 대신에 획지1(공동주택 및 부대시설, 근린생활시설)의 면적을 확대시켰으며,

- 건폐율을 25%→ 60% 이하, 법적상한 용적률 299.94%, → 399.99%로 상향하여 사

업성을 제고하였으며, 세대수는 기정 563세대 (공공임대 56세대) → 777세대(공공임

대 201세대)로 확대함.

- 층수는 90m 이하(지하3층, 30층 이하)에서 160m 이하(지하4층, 49층 이하)로 변경되며,

주차대수도 법정 기준(762대)을 초과한 1,105대를 확보하여 주차 편의를 강화하는 등

법령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.

- 또한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임대주택 세대수가 부족한 자치구(21위/25위)이

며, 대상지 도보권 내 녹지공간이 입지하고 있음에 따라 공원 대신 공공주택 공급을

계획함. 다만, 공원의 기능과 성격은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함.

- 집행부서는 향후 정비계획 결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

지원이 필요할 것이며,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이 필요할 것으

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의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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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,

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의 안
번 호

제 589 호
제출연월일: 2025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양평동 1가 20번지 일대 “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”

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을 위해 주민 제안된

정비계획(변경)(안)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라

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(변경없음)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변경없음

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
면적(㎡)

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기정
양평동 신동아아파트
주택재건축 정비구역

양평동1가
20번지 일대

20,619.0 - 20,619.0 -

3. 정비사업의 계획(안)

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)(안)

구 분
면적(㎡)

비율(%) 비 고
기정 변경 변경후

총계 20,619.0 - 20,619.0 100.0 -

획지

소계 18,383.0 증) 1,912.0 20,295.0 98.4 -

획지1 18,383.0 증) 1,912.0 20,295.0 98.4
공동주택 및

부대복시리설,
근린생활시설

정비기반시설

소계 2,236.0 감) 1,912.0 324.0 1.6 -

도로 868.0 감) 544.0 324.0 1.6 -

소공원 1,368.0 감) 1,368.0 -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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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용도지역․지구 계획

1)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
면적(㎡)

기정 증감 변경후

합계 20,619.0 - 20,619.0

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0,619.0 - 20,619.0

2) 용도지구 : 해당없음

다. 도시계획시설(정비기반시설)의 설치에 관한 계획(변경)(안)

1) 교통시설

가) 도로 결정(변경)조서(안)

구분
규모

기능 연장 기점 종점
사용
형태

주요
경과지

최초
결정일

비고등
급

류
별

번
호
폭원
(m)

기정
중
로

1 1 20~23
국지

도로
184

문래동

1가

29

문래동

1가

33

일반

도로
-

서고시

제2011-175호

(2011.06.30.)

완화차로(3m)

112m

변경
중
로

1 1 20~21
국지

도로

184

(0)

문래동

1가

29

문래동

1가

33

일반

도로
-

서고시

제2011-175호

(2011.06.30.)

구역 내

도로선형
변경,

구역제척

기정
중
로

2 1 18
국지

도로
113

양평동

2가

5

양평동

2가

1-1

일반

도로
-

서고시

제2011-175호

(2011.06.30.)

-

변경
중
로

2 1 18
국지

도로

113

(113)

양평동

2가

5

양평동

2가

1-1

일반

도로
-

서고시

제2011-175호

(2011.06.30.)

-

기정
중
로

3 1 12
국지

도로
113

양평동

1가

19

양평동

1가

14-1

일반

도로
-

서고시

제2011-175호

(2011.06.30.)

-

변경
소
로

1 A 10
국지

도로

113

(0)

양평동

1가

19

양평동

1가

14-1

일반

도로
-

서고시

제2011-175호

(2011.06.30.)

구역 내

도로선형
변경,

구역제척
※ ( ): 구역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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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
도로명

변경 후
도로명

변경내용 변경사유

중로1-1 중로1-1 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
Ÿ 기존 도로에 대하여 보도형 전면공지로

기능을 대체조성함

중로2-1 중로2-1
구역 내 연장 정정

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

Ÿ 기존 조서 오기 정정

Ÿ 도로선형 변경

중로3-1 소로1-A 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 Ÿ 보도형 전면공지로 보행로 기능 대체

2) 공간시설

가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(안)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
시설의
세분

위치
면적 (㎡)

최초결정일 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폐지 ① 공원 소공원
양평동1가
20번지
일대

1,368.0 감) 1,368.0 -

서고시

제2011-175호

(2011.06.30.)

-

■ 공원 결정(변경)사유서

시설명 위치 면적(㎡) 변경사유

소공원①
양평동1가

20번지 일대
1,368.0 Ÿ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필요시설로 대체조성함

라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)(안)

■ 기정

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(㎡) 비고

공동

이용
시설

경로당

양평동1가

20번지 일대

260.00 225.00㎡ 이상
어린이놀이터 300.00 -
주민공동시설 1,013.40 -
주민운동시설 300.00 -
보육시설1) 350.00 330.00㎡ 이상

문고1) 195.00 158.00㎡ 이상

소계2) 2,418.40
(2.5㎡×563세대)×1.25=

1,759.38㎡

경비실 60.00 -
관리사무소3) 197.00 -
근린생활시설 3,070.00 -

주1) 서울시 주택조례[별표1] -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 면적기준
: 500~1,000세대 미만인 경우 경로당은 225㎡ 이상, 어린이집은 330㎡이상, 작은도서관은 158㎡이상

주2)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(주민공동시설)제1항1호: 1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: 세대당2.5㎡를
더한 면적×1.25

주3)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(관리사무소)제1항: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
10㎡에 5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 500㎡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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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경(안)

시설
구분

시설의
종류

법정기준 법정면적(㎡) 계획면적(㎡) 비고

계 -
2,428.13㎡

이상
3,251.00㎡ -

주민
공동
시설

소계
[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]

777세대(총세대수) x 2.5㎡ x 1.25㎡
이상 설치

2,428.13㎡
이상

3,251.00㎡ -

경로당
[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]

500 ~ 1,00세대 미만

330.00㎡

이상
330.00㎡ -

어린이집
[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]

500 ~ 1,000세대 미만

330.00㎡

이상
350.00㎡ -

작은도서관
[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]

500 ~ 1,000세대 미만

158.00㎡

이상
190.00㎡ -

다함께

돌봄센터

[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]

500세대 이상의 경우 설치

66.00㎡

이상
651.00㎡ -

주민

공동시설
- - 520.00㎡ -

주민

운동시설

[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]

500세대 이상의 경우 설치
- 220.00㎡ -

어린이

놀이터

[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]

150세대 이상의 경우 설치

[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]

-300 ~ 1,000세대 미만

-200㎡에 세대당 1㎡를 더한 면적

977㎡ 이상 990.00㎡ -

관리사무소

[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8조]

10㎡ + (총세대수-50) x 0.05㎡이상 확보

그 면적이 100㎡를 초과할 경우, 100㎡로
설치가능

46.35㎡ 200.00㎡ -

경비실 - - 60.00㎡ -

근로자휴게실 - - 50.00㎡ -

※ 주민 공동시설 설치기준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였으며, 향후 사업승인시 확정



- 5 -

마.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(변경)(안)

1) 기존건축물의 정비⋅개량 계획(변경)(안)

결
정
구
분

구역구분
가구 또는
획지 구분

위치

정비·개량 계획(동)

비고
명칭 면적(㎡) 명칭 면적(㎡) 계 존치 개수

철거
후
신축

철거
이주

기정

양평동

신동아아파트

주택재건축

정비구역

20,619.0 획지1 18,383.0
양평동1가
20번지
일대

5 - - 5 - -

변경

양평동

신동아아파트

주택재건축

정비구역

20,619.0 획지1 20,295.0
양평동1가
20번지
일대

5 - - 5 - -

2) 건축시설계획(변경)(안)
■ 기정

결
정
구
분

구역구분
가구 또는
획지 구분

위치 주용도
건폐율
(%)

용적률(%)
높이(m)
최고층수

비고
명칭

면적
(㎡)

명칭
면적
(㎡)

정비
계획

법적
상한

기
정

양평동

신동아아파트

주택재건축
정비구역

20,619.0획지1 18,383.0
양평동1가
20번지
일대

공동주택 및
부대복리시설

25%

이하

250

이하

299.94

이하

90m이하/
최고 30층

이하
-

주택의 규모 및

규모별 건설비율

Ÿ 규모별 주택건설비율

구분 세대수
비율
(%)

비고

계 563세대 100.0 -

공동

주택

85㎡
이하

60㎡

이하

221세대

(소형주택 46세대 포함)
39.3

총
건립세대수의
80%이상

60㎡~

85㎡

이하

342세대

(소형주택 10세대 포함)
60.7

85㎡초과 - -
총

건립세대수의
20%미만

- 85㎡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: 100.0%

심의완화 사항
Ÿ 예정법적상한용적률 : 299.94%

Ÿ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 : 1.5D → 1.65D
건축물의 건축선에

관한 계획
Ÿ 북측 영등포로(30m)변 10m, 동측 영등포로12길(12m)변 3m, 서측 선유

서로(18m)변 3m, 남측 문래북로(23m)변 3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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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경(안)
결
정
구
분

구역구분
가구 또는
획지 구분

위치 주용도
건폐율
(%)

용적률(%)
높이(m)
최고층수

비고
명칭 면적(㎡) 명칭 면적(㎡)

정비
계획

법적
상한

변
경

양평동

신동아아파트

주택재건축
정비구역

20,619.0 획지1 20,295.0
양평동1가
20번지
일대

공동주택 및
부대복리시설

60%

이하

253.00

이하

399.99

이하

160m이하/

최고 49층
이하

-

주택의 규모 및

규모별 건설비율

Ÿ 주택공급계획

구분 세대수 비율(%)
비고

(공공임대)
계 777세대 100.0 201세대

공동

주택

60㎡이하 361세대 46.4 171세대
60㎡~85㎡이하 396세대 51.0 30세대

85㎡초과 20세대 2.6 -

심의완화 사항
Ÿ 용적률완화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)

- 상한용적률(253.00%) → 법적상한용적률(399.99%) 적용

건축물의 건축선에

관한 계획

Ÿ 북측 영등포로변 10m

Ÿ 등측 영등포로12길변 3m

Ÿ 서측 선유서로변 3m

Ÿ 남측 문래북로변 3~6m

기타사항에

관한 계획

전면공지

Ÿ 보도형 공지
- 북측 영등포로변 3m
- 등측 영등포로12길변 3m
- 남측 문래북로변 3~6m

공개공지 Ÿ 선유서로 ~ 문래북로변 공동주택 부지 내 보행 결절점(1개소)

※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「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상 ‘사업성 보정계수’에 따라 조정함
※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
※ 공개공지는 추후 건축심의시 위치, 유형, 형태, 면적 등을 결정함

<이하 여백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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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용적률 산정 계획(변경)(안)

■ 기정
구분 산정내용

토지이용계획
계(구역면적) 대지면적

계획
정비기반시설

신설
정비기반시설 내

국·공유지
비고

20,619.0㎡ 18,383.0㎡ 2,236.0㎡ 29.0㎡ -
공공시설부지

총 제공면적

(순부담면적)

Ÿ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–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ㆍ공유지면적 – 획지내 용도
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ㆍ공유지면적

= 2,236.0㎡ - 29.0㎡ = 2,207.0㎡ (구역면적 대비 10.7%)

정비계획 용적률

Ÿ 기준용적률 = 210%

Ÿ 허용용적률 =계획용적률+B= 210%+9%=219% (B : 지능형건축물3등급: 9%)

Ÿ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+ 계획용적률 × (1.3α)

= 219% + (210% × 1.3 × 0.120057)

= 251.77%

*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

= 2,207.0㎡ / 18,383㎡ = 0.120057

법적상한 용적률
Ÿ 법적상한용적률 : 299.94% 이하
※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
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

■ 변경(안)

구분 산정내용

토지

이용

계획

계

(구역면적)

획지면적

공공시설 제공면적
신설

정비기반

시설 내
국·공유지

무상

앙도 국·

공유지

비고
계획정비

기반시설

공공임대주택

환산면적

획지1 도로 지분
임대주택
환산부지

20,619.0㎡ 20,295.0㎡ 324.0㎡ 642.5㎡ 533.7㎡ - 51.4 -
공공시설

부지

총 제공면적

(순부담)

Ÿ 공공시설 제공면적 –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- 획지내 용도 폐지되는
공공시설 국공유지 면적

= (324.0㎡ + 642.5㎡ + 533.7㎡) - 0㎡ - 51.4㎡ = 1,448.8㎡ (7.0%)

계획(기준)

용적률
Ÿ 210%

허용용적률

적용기준

구 분
인센티브
용적률

비고 적용

합 계
최대20%

이내
Ÿ 적용 20% Ÿ 20%

열린단지
5%

이내

Ÿ 단지외곽개방, 담장 미설치, 연도형상가 등열린단지 조성

(지형도면 고시)
Ÿ 5%

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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Ÿ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「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상 ‘사업성 보정계수’에 따라 조정

Ÿ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(210%) + (인센티브(20%) × 사업성 보정계수(1.15))

= 233.0%

※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(열린단지, 돌봄시설, 층간소음해소, 친환경건축물)의
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,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
변경될 수 있음

- ① 공시지가 보정계수 =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공시지가 ÷재건축사업구역 평균공시지가
= 7,274,646원/㎡ ÷ 6,347,000원/㎡ = 1.146

- ② 대지면적(2만㎡미만 단지) = 해당없음
- ③ 세대밀도(가용용적률 전체를 조합원분양해도 세대당 평균전용85㎡공급불가능)

= 해당없음
- 사업성 보정계수: ① + ② + ③ = 1.15
∴허용용적률 = 210% + 23.0% = 233.0% (20% x 1.15 = 23.0%)

1. 연도형상가

- 영등포로변, 선유서로변에서 직접접근이 가능한
연도형상가 계획으로 가로활성화

2. 담장미설치

- 영등포로변, 선유서로변, 문래북로변,
영등포로12길변에 면한 단지 전면개방

3. 그 외

- 공공공지 계획으로 외부이용이 가능한 휴식공간 조성

※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돌봄시설
5%

이내

Ÿ 지역에 필요한 놀이·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(무상임대)

- 기준용적률 × (조성면적(의무면적 제외) /
주민공동시설면적(의무면적) × a

※ a=0.1이하 적용, 심의시 a값 확정

※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Ÿ 5%
적용

층간소음

해소

5%

이내

Ÿ 바닥(중량)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

- 1등급 5%, 2등급 3%
Ÿ 3%

적용

친환경

건축물

7.5%

(15%)

이내

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- ZEB1 7.5%(15%),
ZEB2 7%(14%), ZEB3 6.5%(13%), ZEB4
6%(12%), ZEB5 5.5%(11%)

에너지효율 1++ 3%(6%),에너지효율 1+ 1.5%(3%)

② 녹색건축인증- 최우수등급3%(6%), 우수등급1.5%(3%)

※ 친환경 항목 및 인센티브량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
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변경 시 연동

※ ①, ② 중복적용 가능 -단, ①, ② 동일 세부항목은
상한/ 허용에 동시 적용 불가

※ 법률·정책상 의무화시 미적용

※ ( )는 보정계수를 적용했을 때 최대 친환경 인센티브량

Ÿ 7%
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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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「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상 ‘사업성 보정계수’에 따라 조정함
※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계수 및 인정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,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

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

4) 허용용적률 인센티브(변경)(안)
■ 기정

구분
기정 비고

항목 인센티브

합계 9% -

녹색건축물
에너지등급

Ÿ 에너지효율인증1등급, 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 8% - -

Ÿ 에너지효율인증2등급, 녹색건축인증최우수등급 8% - -

신·재생에너지 공급률
(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

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
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)

Ÿ 20% 초과 3% - -

Ÿ 20% 이하 ~ 15% 초과 2% - -

Ÿ 15% 이하 ~ 10% 초과 1% - -

지능형 건축물
Ÿ 3등급 9% 9% -

Ÿ 4등급 6% - -

※ 위의 제시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허용용적률 완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함.
※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, 건축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

변경될 수 있음

정비계획

용적률

산정

Ÿ 상한용적률 = [233.00%+(230.00%×1.3×가중치×α토지+230.00%×1.0×β건축물(공공주택))

= 253.17% (253.00% 이하 적용)

Ÿ 정비계획용적률 : 399.99%

= 가중치를 포함한 허용용적률+(가중치를 제외한 허용용적률×1.3×가중치×α토지+가중치를
제외한 허용용적률×1.0×β건축물(공공주택))

= 233.0%+(230.0%×1.3×1×0.0466+230.0%×1.0×0.0272)

= 253.17% (253.00% 이하 적용)

※ α(토지) =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

= 915.1 / 19,652.5 = 0.0466

※ β(건축물) = 공공시설등 부지(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) 제공면적 /
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

= 533.7 / 19,652.5 = 0.0272

법적상한

용적률

Ÿ 399.99%이하

※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법적상한용적률은
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됨

국민주택규
모 주택건립

용적률

Ÿ 73.49%이상

※ (법적상한용적률 - 상한용적률) × 50%

= (399.99% - 253.00%) × 50% = 73.4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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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경(안)
구분 항목 변경(안) 비고

합계 20% -

보행중심
생활공간조성

열린단지

Ÿ 단지외곽개방, 담장미설치, 연도형 상가 등
열린 단지 조성(지형도면고시)
- 개방공간,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(위원회

에서 인정하는 경우)

5% 최대 5%
이내

세대맞춤형
생활환경개선

돌봄시설

Ÿ 지역에 필요한 놀이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
(무상임대)
- 기준용적률×(조성면적(의무면적제외) /

주민공동시설면적(의무면적) × a
= 210%×(585.0㎡/2,440.6㎡)×0.1
= 5.03%

※ a = 0.1이하 적용, 심의시 a값 확정
※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% 최대 5%
이내

층간소음 해소
Ÿ 바닥(중량)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

- 1등급 5%, 2등급 3%
3% 최대 5%

이내

환경친화
안전한주거지

조성
친환경건축물

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- ZEB1
7.5%(15%), ZEB2 7%(14%),
ZEB3 6.5%(13%), ZEB4 6%(12%),
ZEB5 5.5%(11%)

에너지효율 1++ 3%(6%), 에너지효율
1+ 1.5%(3%)

② 녹색건축 인증 - 최우수 등급 3%(6%),
우수 등급 1.5%(3%)

※ 친환경 항목 및 인센티브량은 서울특별시
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 변경 시 연동

※ ①, ② 중복적용 가능 -단, ①, ② 동일
세부항목은 상한/ 허용에 동시 적용 불가

※ 법률·정책상 의무화시 미적용
※ ( )는 보정계수를 적용했을 때 최대 친환경

인센티브량

7% 최대 7.5%
(15%) 이내

※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, 건축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

변경될 수 있음

바.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(변경)(안)

구분 건립위치
부지면적
(㎡)

동수
연면적
(㎡)

세대수 세대규모(전용) 비고

기정
양평동1가

20번지일대
- - 4,652.44 56

49.89㎡ : 12세대

59.89㎡ : 34세대

74.79㎡ : 5세대

84.79㎡ : 5세대

의무 연면적 :

4,590.24㎡
이상

변경

(안)

양평동1가

20번지일대
- - 14,984.77 174

49.99㎡ : 11세대

59.99㎡ : 144세대

74.99㎡ : 14세대

84.99㎡ : 5세대

의무 연면적 :

14,915.69㎡
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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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재건축소형주택 비율 산정(기정)
구분 내용

정비계획용적률

Ÿ 법적상한용적률에서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용적률을뺀용적률의50%를 소형주택건설

예정법적상한용적률 Ÿ 299.94%
정비계획용적률 Ÿ 250.0%이하

증가된 용적률의 50%
Ÿ (예정법적상한용적률 – 정비계획 용적률) × 50%

= (299.94 - 250.00) × 50% = 24.97% 이상

연면적 환산
Ÿ {(상한용적률 – 정비계획용적률) × 50%} × 대지면적

= {(299.94 – 250.00) × 50%} × 18,383㎡ = 4,590.24㎡ 이상

재건축소형주택

확보계획

Ÿ 연면적 : 4,652.44㎡

Ÿ 세대수 : 12세대 (전용면적 49.89㎡, 공용면적 19.71㎡, 공급면적 69.60㎡)

Ÿ 34세대 (전용면적 59.89㎡, 공용면적 21.87㎡, 공급면적 81.76㎡)

Ÿ 5세대 (전용면적 74.79㎡, 공용면적 23.20㎡, 공급면적 97.99㎡)

Ÿ 5세대 (전용면적 84.79㎡, 공용면적 24.70㎡, 공급면적 109.49㎡)
※ 전용 및 공용, 공급면적은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, 건축계획 중의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■ 재건축소형주택 비율 산정(변경)(안)

구분
주요내용
획지1

법적상한용적률
Ÿ 399.99%이하

※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
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됨

정비계획용적률

Ÿ 상한용적률 : 253.00%

Ÿ 정비계획 용적률 : 399.99%

= 가중치를 포함한 허용용적률+(가중치를 제외한 허용용적률×1.3×가중치×α토지

+가중치를 제외한 허용용적률×1.0×β건축물(공공주택))

= 233.00%+(230.00%×1.3×1×0.0466+230.0%×1.0×0.0272)

= 253.17% (253.00% 이하 적용)
국민
주택
규모
주택
의무
면적

용적률 증가분
Ÿ 146.9888%

= 법적상한용적률 – 상한용적률 = 399.9888% - 253.0000%
증가된

용적률의 50%
Ÿ 73.4944%이상

의무 연면적
Ÿ 14,915.69㎡이상

= 73.4944% × 20,295.0㎡

재건축국민주택

규모 주택 확보계획

전용면적 세대수 연면적(공급면적) 비 고
49.99㎡

(공급면적 70.6283㎡)
11세대

14,984.77㎡
의무연면적 :
14,915.69㎡

59.99㎡
(공급면적 84.1766㎡)

144세대

74.99㎡
(공급면적105.7991㎡)

14세대

84.99㎡
(공급면적121.0474㎡)

5세대

※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,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(동별동내 혼합과 층별혼합)하고, 전체 주택을

대상으로 동·호수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(임대주택)가 동일·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추첨시에는

서울특별시(공동주택과)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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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(변경)(안)

구
분

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
정비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

세대수 비고
현황 증감 계획

기
정

관리처분
구역지정 후

4년 이내

신동아아파트

재건축

정비사업조합

513세대
증)

50세대
563세대 -

변
경

관리처분
구역지정 후

4년 이내

신동아아파트

재건축

정비사업조합

513세대
증)

264세대
777세대 -

4.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(신설)(안)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신설)(안)

구분 구역명 위치
면적(㎡)

최초결정일 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신설

양평동
신동아아파트

주택재건축
지구단위계획구역

양평동1가

20번지 일대
- 증) 20,619.0 20,619.0 - -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)(안)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(안)

구분
면적(㎡) 구성비

(%)
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합계 - - 20,619.0 100.0% -

공업지역
소계 - 증) 20,619.0 20,619.0 100.0% -

준공업지역 - 증) 20,619.0 20,619.0 100.0% -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
도면
표시

위치 결정(변경)내용 결정(변경)사유

변경 -
영등포구
양평동1가

20번지 일대
Ÿ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Ÿ 정비사업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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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기반시설 결정 조서(변경)(안)

가) 교통시설

(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(안)
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(안)

구분
규모

기능 연장 기점 종점
사용
형태

주요
경과지

최초
결정일

비고등
급

류
별

번
호
폭원
(m)

기정
중
로

2 1 18
국지

도로
113

양평동

2가

5

양평동

2가

1-1

일반

도로
-

서고시

제2011-175호

(2011.06.30.)

-

변경
중
로

2 1 18
국지

도로

113

(113)

양평동

2가

5

양평동

2가

1-1

일반

도로
-

서고시

제2011-175호

(2011.06.30.)

-

※ ( ): 구역 내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 전
도로명

변경 후
도로명

변경내용 변경사유

중로2-1 중로2-1
Ÿ 구역 내 연장 정정

Ÿ 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

Ÿ 기존 조서 오기 정정

Ÿ 도로선형 변경

Ÿ 기결정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구단위구역내 포함

나) 공간시설
(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(안)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시설명
시설의
세분

위치

면적 (㎡)

최초결정일
비
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폐지 ① 공원 소공원
양평동1가
20번지
일대

1,368.0 감) 1,368.0 -

서고시

제2011-175호

(2011.06.30.)

-

■ 공원 결정(변경)사유서

시설명 위치 면적(㎡) 변경사유

소공원①
양평동1가

20번지 일대
1,368.0 Ÿ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필요시설로 대체조성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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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조서(신설)(안)

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신설)(안)

구분
도면 표시
번호

가구번호 면적(㎡)
필지

비고
위치 면적(㎡)

신설 1 1 20,295.0 양평동 1가 20번지 20,295.0 공동주택 용지

2)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조서(신설)(안)
가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(신설)(안)

■ 허용용도(신설)(안)

구분 가구번호 용도 비고

신설 허용용도 1

Ÿ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호의 공동주택

Ÿ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
Ÿ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
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

Ÿ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

허용용도 외
용도는 불허

나) 건축물 개발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(신설)(안)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
■ 건폐율 계획(신설)(안)

구분 건폐율 비고

준공업지역 Ÿ 60%이하 공동주택 용지

■ 용적률 계획(신설)(안)

용도지역
가구
번호

용적률

비고
기준 허용

상한

상한 법적상한

준공업지역
(공동주택 용지)

1
210.0%

이하
233.0%

이하

253.00%

이하

399.99%

이하

정비

계획

허용: 233.00% 이하

상한: 253.00% 이하

법적상한: 399.99% 이하

-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시 용적률 체계

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

210.00%이하 233.00%이하 253.00%이하 400%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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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공시지가 보정계수 =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공시지가 ÷ 재건축사업구역 평균공시지가
= 7,274,646원/㎡ ÷ 6,347,000원/㎡= 1.146

- ②대지면적(2만㎡미만 단지) = 해당없음
- ③세대밀도(가용용적률 전체를 조합원분양해도 세대당 평균전용85㎡공급불가능)

= 해당없음
- 사업성 보정계수: ①+②+③= 1.15
∴ 허용용적률 = 210% + 23.0% = 233.0% (20% x 1.15 = 23.0%)

-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

가구번호
인센티브

비고
열린단지 돌봄시설 층간소음해소 친환경건축물

1 5% 5% 3% 7% 최대20%적용
※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관련 지침 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

- 상한(법적상한)용적률 완화 사항

구분 가구번호
용적률 완화

비고
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

신설 1 19.99% 73.49% -

■ 높이 계획(신설)(안)

구분 가구번호 지역 높이기준 비고

신설 1 준공업지역
최고 160m이하

(최고 49층이하)
-

3)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(신설)(안)
구분 가구번호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

건축한계선 1 도면참조

Ÿ 북측 영등포로변 10m

Ÿ 등측 영등포로12길변 3m

Ÿ 서측 선유서로변 3m

Ÿ 남측 문래북로변 3~6m

-

4)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(신설)(안)
가)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(신설)(안)

구분 가구번호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

전면공지 1 도면참조

Ÿ 쾌적한 통행여건 조성을 위한 전면공지 계획
- 북측 영등포로변 3m(보도형)
- 등측 영등포로12길변 3m(보도형)
- 남측 문래북로변 3~6m(보도형)

-

공개공지 1 도면참조
Ÿ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보행 결절점에 공개

공지 계획(1개소)
-

※ 공개공지는 추후 건축심의시 위치, 유형, 형태, 면적 등을 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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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)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(신설)(안)

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

차량동선

계획

Ÿ 남측 주진출입구(문래북로)

Ÿ 동측부진출입구(영등포로12길)

Ÿ 서측좌회전차로확보(신유서로)

Ÿ 사업지 남측 문래북로 정비를 통해 원활한 진출입
동선체계 확보

- 남측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삭제 건의(20면) 및

차로운영방안 수립

- 4지 교차로 운영

- 점멸신호등 및 주행유도선 설치

- 차량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(가속차로:B=3.0m,
L=22.0m, 감속차로:B=3.0m, L=22.0m)

Ÿ 사업지 동측 부출입구 설치

- 4지 교차로 운영

Ÿ 사업지 서측 선유서로 확폭(B=14.6m~17.6m→
17.6m~20.6m, L=112.0m)을 통한 좌회전차로
추가 확보(B=3.0m)

-

보행동선

계획
Ÿ 대상지 주변도로

Ÿ 보행동선 단절지점에횡단보도 설치(4개소)

Ÿ 사업지 동측 영등포로12길 사업지내 보행공간 확보
(B=3.0m) 및 사업지 맞은편 보도 설치(B=2.0m)

-

주차계획 Ÿ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Ÿ 법정주차대수 및 주차수요를 충족하는 주차대수 확보 -

다) 환경관리계획(신설)(안)

(1)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신설)(안)

구분 계획내용 비고

환경보전

자연환경
Ÿ 생태면적률 확대를 위한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

Ÿ 조경녹지의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
-

생활환경
Ÿ 현지형을 고려한 건축물배치로 지형변화 최소화

Ÿ 도시가스등 청정연료(LNG) 사용 및 에너지 절약친환경 건축물
수립계획 마련

-

사업시행시

환경영향
Ÿ 대기환경보전법,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, 공사장

소음·진동 관리지침서 등에 의거저감대책마련
-

재난방지

수재해
Ÿ 구역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, 지구내부로 유입을

최소한으로억제하도록 하여홍수, 수몰등에 대한방재계획 수립
-

화재
Ÿ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방화계획은 건축법의방화에 관한 규정 및

관련법규를 준수하여종합적방재계획 수립
-

교통 Ÿ 진입로 등에서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처리방안 계획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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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환경성 검토결과

검토항목 목표기준
준수
여부

현황 및 환경영향예측
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
저감방안(또는 조치계획)

비고

자연
생태
환경

비오톱
및

동·식
물상

Ÿ 비오톱보전
등급향상

Ÿ 동·식물상보호
Ÿ 자연환경보전

○

Ÿ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, 개별
비오톱평가제외등급

Ÿ 보호지역 및 보호종등 자연환경
자산, 지정보호수는해당없음

Ÿ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오톱유형
등급변화없음

Ÿ 녹지공간의 확보하여 도시생태
기능복원및 강화

-

녹지
네트
워크

Ÿ 녹지․수생태
연결성확보 ○ Ÿ 녹지면적Ⅲ, 녹지모양Ⅲ, 내부연

결성Ⅰ,외부연결성Ⅲ으로평가

Ÿ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녹지,
옥상녹화 등을 통해 녹지 확보
계획 반영

-

생활
환경

토양 Ÿ 토 양 오 염
최소화 ○

Ÿ 측정망조사결과기준만족 Ÿ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
수립 -

지형·
지질

Ÿ 지형․지질
영향 최소화 ○

Ÿ 표고5∼10m100%
Ÿ 경사5도미만100%
Ÿ 향후 지하수위 변화와 지반

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
할 계획

Ÿ 현 지형을 고려한 건축배치
검토로 지형변화 최소화계획
수립 -

물순환 Ÿ 자연물순환
유지 ○

Ÿ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
상업지역임

Ÿ 공동주택35%이상계획

Ÿ 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, 옥상
녹화 등을 적용하여 공동주택
생태면적률35%로계획

-

수질 Ÿ 수질등급유지
및오염최소화 ○

Ÿ 수질상태확인
Ÿ 오염원및처리시설현황파악

Ÿ 수질등급유지또는오염최소화
계획수립 -

바람·
열

Ÿ 바람길확보
Ÿ 열환경영향

최소화
○

Ÿ 불투수포장비율이높은시가지
Ÿ 불투수포장비율이높은5층이상

주거지역임

Ÿ 기존 시가지 지역으로 신축 건물
로바람길에 대한특별한 영향은
없을것으로판단

Ÿ 옥상녹화,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
인한열섬효과최소화

-

대기질·
악취

Ÿ 대기오염최소화
Ÿ 악취공해해결

○
Ÿ 공사시대기질영향예상
Ÿ 악취영향없음

Ÿ 공사시비산먼지저감방안수립 -

온실
가스·
에너지

Ÿ 온실가스저감
Ÿ 에너지자립률

상향계획수립
○

Ÿ 공사시 및 운영시온실가스발생
예상

Ÿ 향후에너지사용량추정
Ÿ 에너지절약설비및계획고려

Ÿ 공사시온실가스발생최소화
Ÿ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

계획
Ÿ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

청정연료사용

-

자원
순환

Ÿ 폐기물발생량
최소화 ○ Ÿ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

예상 Ÿ 공사시및운영시폐기물적정처리 -

소음 ·
진동

Ÿ 소음․진동
최소화 ○ Ÿ 공사시소음영향예상 Ÿ 저소음 장비 사용하여 소음․진

동최소화[가설방음판넬설치등]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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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) 공공주택(법적상한용적률 완화) 건설에 관한 계획
Ÿ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.

다만,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
Ÿ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

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, 서울시에 매각(처분)하여야 한다.

Ÿ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

용적률의 50% 이상을 공공주택(법적상한용적률 완화)으로 건설하여야 한다.

■ 공공주택 배치계획
Ÿ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,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(동별ㆍ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)

하고,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ㆍ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가 동일ㆍ동시에 공개추첨

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

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■ 주택의 규모별 비율(정비계획)

건립규모
전체
세대수

전체비율(%)
공공임대주택
세대수

공공임대주택 비율(%)
비고전체세대수

대비
공공임대주택
세대수 비율

합계 777세대 100.0 201세대 25.9 100.0 -

60㎡이하 361세대 46.4 171세대 22.0 85.1 -

60㎡초과

~85㎡이하
396세대 51.0 30세대 3.9 14.9 -

85㎡초과 20세대 2.6 - - - -

<이하 여백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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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
추정

비례율

Ÿ 추정비례율산정방식 : (총 수입–총 지출) / 종전자산총액 × 100%

Ÿ 추정비례율 : 100.12%

⇒ [(822,576,527천원– 432,383,564천원) ÷ 389,690,794천원] x 100 = 100.12%

총 수입 추정 총 지출 추정 종전자산총액추정
822,576,527천원 432,383,564천원 389,690,794천원

개별

종전

자산
추정액

Ÿ 공동주택 : 최근 국민은행의매매시세 일반평균가와한국부동산원의매매시세 중간가의산술평균액을

적용하여 추정함.

Ÿ 구분소유상가 : 구분소유 상가의 실거래가를참조하고, 층별효용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함.

※ 본 종전자산 추정가격은 개략적인 추정치로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닌 바,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,
종전자산 가격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
산정함.

추정

분담금

산출

Ÿ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=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- (종전자산 추정액 × 추정비례율)

권리자분양가 추정액
추정 권리가액(b) 추정분담금(a-b)

구분
전용면적

(㎡)
분양가(a)(천원)

아파트

49.99 927,300

개별종전자산추정액

×추정비례율
(100.12%)

권리자분양가 추정액–
추정권리가액

(+ : 부담 / - : 환급)

59.99 1,115,300
74.99 1,337,800
84.99 1,431,700
112.58 1,841,000

상가
1층 527,000
2층 263,500
지하 237,000

※위 금액은 인근 시세,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추정치로서 감정평가액이 아닌 바, 향후
변동될 수 있음. 신축 상가의 조합원분양가는 계약면적 10평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.

※권리자분양가 추정액(아파트 조합원분양가)는 일반분양가 추정액의 85%를 적용함.

※ 해당 분담금은 개략적인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수립 시 개별 물건에 대한

종전∙종후자산 감정평가, 정비사업비 산정 및 분양가격 결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
※ 현재 공동주택 평균 종전자산 추정액은 전용 50.81㎡ : 약 727,500천원 , 전용 61.59㎡ : 약 851,300천원이며,

상가의 경우 전체 종전자산 추정액은 약 10,972,294천원임.

※ 상기 종전자산 추정가격은 개략적인 추정치로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닌 바, 향후 변동될 수 있고, 사업시행계획 인가가

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본 종전자산

추정가격은 종전자산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무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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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추진경과

가. ’25.03.07.: 정비계획 입안 제안(주민)

나. ’25.03.18.~04.29. : 관련부서(기관) 협의

다. ’25.06.13.: 정비계획(안) 조치계획 제출(조합 → 구)

라. ’25.07.10.~08.11.: 주민 공람공고

마. ’25.07.25.: 주민설명회 개최

4. 관련부서 협의 결과 및 주민 의견 청취

가. 주민공람

1) 공 고 일: 2025.07.10.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-1328호)

2) 공고기간: 2025.07.10. ~ 08.11.(30일 이상)

3) 제출의견 및 반영검토: 붙임1 참조

나. 주민설명회

1) 개 최 일: 2025.07.25.(금) 15:00

2) 개최장소: 영등포구청 별관 5층 강당(선유동1로 80)

다. 관련부서(기관) 협의

1) 협의기간: 2025.03.18. ~ 04.29.

2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: 붙임2 참조

5. 검토의견
금회 안건은 “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” 정비계획

결정(변경)(안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”으로

토지등소유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4조 및 「국토의 계획
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6조 따라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(변경)입안

을 제안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

설명회를 완료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

을 제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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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

관련부서(기관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1. 관련부서(기관) 협의결과

가. 협의기간: 2025.03.18. ~ 04.29.

나. 협의부서: 서울시(25), 영등포구(33), 유관기관(9)

구 분 계 반 영 추후반영 부분반영 미반영

합 계 67 30 35 1 1

서 울 시 25 12 11 1 1

영등포구 33 14 19 - -

유관기관 9 4 5 - -

다.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1) 서울시
연
번

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
반영
여부

1 공동주택과

Ÿ 기 결정된 공원을 삭제하려면 주
변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및 분
석을 거쳐 대체 공공시설 제안 등
공공기여 방안 고민 필요
- 기정(안) 대비40%(223세대)

세대수가 증가하여 고밀단지가
됨에도 공원은 삭제하여 공공 오
픈스페이스에 대한 고려 부족

Ÿ 기정(안) 공원계획은 ‘2010 도시·
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‘ 상 의무 정
비기반시설(2㎡/세대)로 인해 결
정된 공원으로, ‘2030 도시·주거
환경정비기본계획‘ 및 ‘도시공원법
＇에 따른 공원·녹지 의무 확보 미
대상이며,

Ÿ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임
대주택 세대수가 부족한 자치구
(21위/25개)로 금회 정비계획 변
경을 통해 공원 대신 공공주택 공
급을 계획하였음

Ÿ 또한, 대상지 도보권내 우수한 녹
지공간(하천, 공원 등) 입지
- 반경 250m내: 공원 4개소
(조성예정 2개소)

- 반경 500m내: 공원 6개소
(조성예정 3개소),하천1개소

Ÿ 따라서, 기정(안)상에 조성된 공원
은 삭제하되, 공원의 기능과 성
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 오픈
스페이스로서의역할을 수행할 수
있도록 기 공원 결정위치에 공개
공지를 조성하겠음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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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
번

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
반영
여부

2

Ÿ 구역동측 영등포로12길(중로 3-1)
변 단지 진출입구 도로는 기 결정
된 계획과 같이 선형을 일직선으로
조정 필요

Ÿ 기정(안)과 동일하게 동측변진출
입구변 도로를 구역내 포함하겠음

반영

3
Ÿ 높이계획은 주변 건물 층수및 스
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검토

Ÿ 영등포로(30m)변은 주변 개발흐
름을 고려하여 17층~49층으로
랜드마크화,

Ÿ 주요 도시축인목동과 여의도의 스
카이라인을 연결하는 일부 고층
배치를 통해 외부 공간 확보와 개
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

Ÿ 문래북로변(20~23m)은 주변의
생활가로를 고려한 10층~29층
규모의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함

반영

4

Ÿ 북측영등포로변 건축한계선 조정
(10m→3m)은 통행량, 보도폭,
건물 높이(최고 49층)로 인한 가
로변 위압감 등을 고려하여 재검
토
- 여의도의 경우폭 35m 도로(여

의대방로)는10~13m(11층 이
상), 폭 20~25m 도로 (여의나
루로)는 5~8m(11층 이상) 건
축한계선 적용

Ÿ 북측 영등포로변건축한계선은 건
축물 높이계획을 고려하여, 당초와
동일하게 10m를 유지하겠음

Ÿ 해당 도로변은 유동인구가 많지
않고,현황보도가 약4m로 보도형
전면공지 3m 조성하여 전체 보행
공간은 7m를 확보
- 동측변 업무시설(공사중)은 보도

형 전면공지 2m를 조성, 서측변
업무시설(공사중)은 건축선 3m
를 보행공간으로 조성하여 전체
보행공간은 6~7m확보되므로,보
행 연속성 확보 가능

Ÿ 건축한계선 10m중 7m는 식재조
성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위압감을
해소하고 도로변 소음 차단을 위
한 식재를 계획하겠음

반영

5

Ÿ 열린단지, 돌봄시설 등 허용용적률
인센티브 적용하여 외부에 개방되
는 시설은 외부에서 이용이 편리
한 가로변으로 계획 검토

Ÿ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열
린 단지는 연도형 상가 배치, 담장
미설치,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 조
경계획 등을 통해 개방성을 확보
하였으며,

Ÿ 돌봄시설은 인근 주민의 접근성을
고려하여 북측 도로변(통학로)에
배치함으로써 외부 이용도 가능하
도록 계획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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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
번

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
반영
여부

6

임대주택과

Ÿ 전용면적 60㎡ 이하의 공공주택을
활용하여 전용면적 84㎡의 공공주
택을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 검토
하여 주시기 바람.

Ÿ 전용면적 60㎡이하의 공공주택 일
부를 전용면적 84㎡이상의 공공주
택으로 변경 공급하였음

반영

7

Ÿ 공공주택은 특정 세대 및 평면 타
입에 편중되지 않고 분산 배치하
여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이 소셜믹
스되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람.

Ÿ 공공주택은 소셜믹스되도록 분산
배치 하였음

반영

8

Ÿ 공공주택의 선정은 해당 정비구역
내 공공주택과 유사한 규모의 주
택 전체(평면 타입 구분없이, 조합
원 주택 포함)를 대상으로 공개추
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하
며, 공개추첨 시기는 조합원 동·호
수 선정 이전 또는 함께 추첨토록
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
반영하여 주시고, 사업시행자는 공
개추첨 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
시(임대주택과)와 관리처분계획
(변경)수립 전 사전 협의를 하여
야 함.
- 공개추첨 대상 : 주택 전체(조합

원 포함)
- 공개추첨 시기 : 조합원 동호수

선정 이전 또는 함께

Ÿ 공공임대주택은 유사한 규모(타입
구분 없이)의 주택 전체를 대상으
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, 공개추
첨시기는 토지소유자들의 동호수
선정 이전 또는 함께 추첨토록하
겠으며, 관리처분계획 수립시반영
한 공개추첨계획서를작성하여 서
울시와 사전협의 하겠음

추후

반영

9

Ÿ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의 사회혼
합(소셜믹스)를 위하여 동·호수 분
산 배치하고, 분양주택과 차별이
없도록 동일한 생활환경(채광, 조
망 등), 외관, 마감 계획(발코니
새시 및 확장 포함) 및 시공하여
야 함.
※ 공공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원칙

임.

Ÿ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이 없
도록 동일한 생활환경(채광, 조망
등), 외관, 마감으로 계획 및 시공
하겠음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 하
겠음

추후

반영

10

Ÿ 향후 자치구에서는 공공주택의 공
개추첨 이행 여부 확인 후 일반분
양 공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
하여 주시기 바람.

Ÿ 공개추첨 이행 후 일반분양공고가
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조
치하겠음

추후

반영

11
Ÿ 공공주택 200세대는 장기전세주

택으로 공급 예정
Ÿ 공공주택 200세대는 장기전세주

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음
추후

반영

12
도시계획

상임기획과
Ÿ 기정 계획상 도시계획시설(중로

1-1)변 완화차로 삭제 계획은 개
Ÿ 기 보도가 설치된 구간이므로 차

도형 전면공지 조성은 불가하여,
부분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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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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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부영향
을 고려하여 차도형 전면공지 조
성을 통한 완화차선 확보 필요성
검토.

기존 보도를 삭제하여 완화차로를
계획하고 삭제된 보도의 기능을
대체하기 위하여 보도형 전면공지
를 계획함

13

Ÿ 대지조성계획은 대상지 주변 도로
레벨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시
하고, 이와 연계하여 비상차량동선
계획 제시 필요.

Ÿ 비상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
주변 도로 레벨과 연계한 단지 내
자연 경사를 활용하여 동선을 계
획하였으며, 단지 내부는 평탄화된
지형으로 조성하여 비상차량 운행
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

반영

14

Ÿ 건축물 높이계획(155m)은 대상
지 주변 개발사업(양평제13구역,
양평제12구역 등) 계획상 높이계
획을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.

Ÿ 연번 3번 조치계획 참고 반영

15

수변감성

도시과

Ÿ 공통사항

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건전성
회복을 위해 개발로 인한 물순환
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
수 있도록 저영향개발기법(LID)
와 유휴물자원 활용체계를 계획에
반영

- 물순환 및 물재이용 관련 계획
요소는 사업의 초기(구상)단계에
서부터 반영을 고려하여 효과성
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
하여야 함

- 사업지 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
등의 물자원은 사업대상지 내·외
관리용수, 친수용수로 재이용하
거나, 인접한 하천의 유지용수로
활용하여 하수도 배출이 최소화
되도록 계획

Ÿ 추후 계획확정시 개발로 인한 영
향이 최소화하도록 저영향 개발기
법과 유휴물자원 활용체계를 검토
하도록 하겠음

추후

반영

16

Ÿ 빗물관리

″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
영향개발 기본조례″제8조, 제9조
에 따라 대지면적 1,000제곱미터
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,500제곱
미터 이상인 건축물, 20세대 이상
공동주택, 도시공원의 조성사업
등은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
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
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
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 인·허가
전 해당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

Ÿ 빗물관리시설을 적법하게 계획하
고 설치하겠으며, 본 사업은 대지
면적 1만m2 이상으로 서울시 자
문위원 의견을 받아 조치하고 인
가 전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겠음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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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
반영
여부

와 사전협의하여야 함
※ 서울시 홈페이지 – 환경 – 자
료실 – 물관리 에서 ‘저영향개발
사전협의제도’ 참조

※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는 저영
향개발 사전협의(인·허가) 및 설
치결과(사용승인)를 물순환 통합
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함.

-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
집수,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
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
빗물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
설, 빗물이용시설, 침투트렌치,
침투측구, 침투통, 투수포장, 식
생형시설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
※ 각 빗물관리시설은 적정 집수

면적을 확보하여 빗물이 적절히
유입되도록 설계되어야 함

-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
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물순
환 주관부서로 제출

구분
공공․
교육

공원․
녹지

교통․
기반

민간
(대규모)

민간
(소규모)

빗물
분담량

(mm/hr)
6.0 7.5 5.0 5.5 3.5

※ 민간시설의 대규모 : 대지면적
500㎡ 이상, 소규모 : 대지면
적 500㎡ 미만

- 화단, 가로수보호대, 녹지대 등은
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
류․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
계획(보도·노면보다 낮게 설치)

- 「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
가이드라인」을 참고하여 개발구
역내 유출지하수 활용 방안을 마
련하고, 빗물관리시설과 연계 운
영하여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
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
※ 대지면적 10,000㎡이상 대규

모 개발사업의 경우 “서울특별시
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
조례” 제9조에 따라 사전협의 전
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저
영향개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
서 자문을 받아야 함(서울시 수
변감성도시과에서 자문 및 최종
협의까지 진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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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
반영
여부

17

Ÿ 물재이용

○ ″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
관한 법률″ 제8조에 해당하는
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,

○ ″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
관한 법률″ 제9조 및 ″서울특
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
에 관한 조례″ 제6조에 해당하
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 할 것

Ÿ 빗물이용시설 적용 면적은 1만㎡
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며, 양평
신동아 아파트의 경우 1만㎡ 미만
임

Ÿ 중수처리시설 법률 및 조례에 해
당사항 없음

미반영

18

Ÿ 토양

○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
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, 그
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
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
실시하여야 함

1.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(석유류
제조·저장시설, 유해화학물질
제조·저장시설, 송유관시설 및
기타 유사시설 등)

2. 공장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
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
규정)

3. 기타(난방유 저장탱크 등)

○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(토양오
염의 신고 등)에 따라 사업시행
(공사)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
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
에게 신고해야하며, 토양환경보
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
등 적법 처리 조치할 것

-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(오염
토양의 정화)에 따라 정화대책
수립 제시

Ÿ 기존 건축물 철거 후, 기존 정화조
인근으로 총 5지점에 대해 토양오
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토
양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
오염우려기준(1지역)을 초과할 경
우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신
고 실시 후, 「토양환경보전법」
및 「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
관한 규정」에 의거하여 토양정밀
조사(개황조사 및 상세조사)를 통
한 원인 분석 및 토양정화를 실시
할 계획임

반영

19
Ÿ 지하수

○ 지하수위는「서울특별시 공사장
지하수 관리 매뉴얼」을 준수하

Ÿ 지하수위는 「서울특별시 공사장
지하수 관리 매뉴얼」을 준수하여
관리하여 시공하도록 도면에 수록
하였음

추후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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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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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관리
※ 주요내용
- 지하수위 일·누적 변화량 계측은

1일 1회로 하며, 관리기준은 일
변화량 0.5m 이내, 누적 변화량
은 관리수위¹ 이내로 관리 (매뉴
얼 p. 5~17)
¹관리수위는 설계 시 굴착에 따

른 지하수위 강하량으로 설정
- 지하수위 일 변화량이 0.5m를

초과 또는 누적 변화량이 8m를
초과하는 등의 경우 인·허가 기관
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 (매뉴
얼 p. 8~9, 14~15)

○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
함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
치하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
우(지반침하 포함), 지하수위 측
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
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서울
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(계측
시작부터 계측 종료시까지)
※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는 반드시

아래의 엑셀 양식으로 작성 후
자치구 및 서울시로 별도 송부
‣ 담당자 : 김선호(☎
02-2133-3777), 이메일 :
prostaff@seoul.go.kr
‣ 매뉴얼 및 측정데이터 작성양
식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
(http://swo.seoul.go.kr)에서 다운
로드[홈페이지 접속→열린마당
→자료실→번호 5(매뉴얼), 6
(엑셀 양식)]

○ 공사 시 지하수 관측을 위해 착
정한 관측공에 대해서는 원상복
구 이전에 지하수 보조측정망으
로 활용토록 협의

○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「서울
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
라인」을 참고하여 유출지하수
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

※ 「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
가이드라인」주요내용

- 유출지하수 유출량별 이용방안(1
일 발생량 기준)

Ÿ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
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
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우(지
반침하 포함), 지하수위 측정데이
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
수 담당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
도시과로 제출(계측 시작부터 계
측 종료시까지) 해야함을 도면에
수록하였음

Ÿ 공사 시 지하수 관측을 위해 착정
한관측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
전에 지하수 보조측정망으로 활용
토록 협의하여야 함을 도면에 수
록하였음

Ÿ 「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활용 가
이드라인」을 참고하여 유출 지하
수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
하여야 함을 도면서 수록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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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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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활용방안

50톤 이하
생활용수(건축물 기타용수),
소규모 조경용수(수변시설)

51~100톤

도로수변시설(실개천 등),
소방용수, 도로청소용수,
분수용수, 거점집수시설,
공사용수 등

101~150톤
거점집수시설, 하천유지용수,
대규모 조경용수(인공하천 등),
공사용수 등

151~300톤

100평 이하 면적 건물
냉난방용수, 하천유지용수,
대규모 조경용수(인공하천 등),
공사용수 등

301~1,000톤
중형 건물 냉난방용수,
하천유지용수

1,000톤
이상

대형 건물 냉난방용수,
하천유지용수

- 유출지하수 주변 입지별 이용방
안
구분 활용방안

활용 가능한
대형건축물 주변

건물 생활용수, 냉난방용수

산업단지 다용도 급수전 공급
하천 인근
(500m 이내)

하천유지용수 또는 조경용수
활용후하천유지용수로이용

대규모개발지역 공사용수, 민방위급수시설

주거지역
단지 내 조경용수, 냉난방용
수, 민방위급수시설

소방서 인근,
구청 인근

소방용수, 도로청소용수

‣ 매뉴얼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
(http://swo.seoul.go.kr)에서
다운로드(홈페이지 접속→열
린마당→자료실→ 게시물 번
호 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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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
반영
여부

20

○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관련
-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
철·터널 등의 지하시설물(건축물
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
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)
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0㎥
이상(건축물 1동의 경우 1일 30
㎥ 이상)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
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관할 구청
에 신고하여야 하며,

- 위와 같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
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
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1일
300㎥ 이상(건축물의 경우 30
㎥ 이상)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
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
신고하여야 함.
※ 지하층 공사 완료 기준
‣ 지하철 역사, 터널, 전력구 및
통신구 :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
한 영구 집수정(물저장고) 공사
완료
‣ 건축물 : 지상 1층과 지하 전
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

- 따라서 해당 시설물 또는 건축물
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
행하여야 함은 물론, 설계 단계에
서부터 이용계획의 반영이 필요.

Ÿ 향후 지하수 유출량 검토 후 유출
지하수발생 현황을 관할구청에 신
고토록 하겠으며, 환경부령으로 정
하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이
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
신고토록 하겠음

추후

반영

21

Ÿ 물놀이형 수경시설

「물환경보전법」제61조의2(물놀
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)에
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
운영할 경우, 물놀이형 수경시설
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서울시에 제
출할 것

Ÿ 추후 실시설계시 물놀이형으로 설
치할 경우 설치ㆍ운영 신고서를
서울시에 제출토록하겠음

추후

반영

22
물재생

시설과

Ÿ "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
사업"은 현재 정비계획 결정단계이
므로 「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」
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 계획
인가 단계전에 수질오염 총량 검
토서를 첨부하여 재협의하여 주시
기 바랍니다.

Ÿ 사업시행 인가 전 수질오염 총량
검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사전
협의 하겠음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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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

조경과

Ÿ 수목 식재계획
- 계획수립 시 사업구역 내 소중한

수목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기
존 수목 현황조사를 통해 경관이
우수하고 하자발생이 적은 수목
등은 최대한 재활용(이식), 기증
(기부) 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
적극 이행 필요
※ 필요시 해당 자치구(영등포구

정원도시과)와 사전협의하여 추
진

- 수목식재 시 녹지량 확충차원에
서 다채로운 녹지공간 및 쾌적한
환경 조성을 위해 수종의 다양화
(상록관목 및 낙엽관목 등) 검토
및 반영 필요

-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
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
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
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
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
(붙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
장수종 참조)

-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
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
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
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검토
필요

Ÿ 계획수립시 기존 수목현황조사를
실시하여 경관이 우수하고 하자발
생이 적은 수목 등은 최대한 재활
용(이식). 기증(기부)계획 수립하
여 사업시행 시 적극 이행하겠으
며, 필요시 자치구와 사전협의토록
하겠음

Ÿ 수목식재시상록 및 낙엽관목을 추
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하
며, 도로변과 인접한 곳은 미세먼
지저감수종으로 적용하고, 현장여
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일조권을
고려하여 식재설계하겠음

추후

반영

24

Ÿ 입체녹화 관련
- 옥상녹화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

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
설계
(서울시 홈페이지 – 분양별정보
- 환경 - 자료실 - 공원 참조)

- 옥상녹화시 휴식공간과 조경공간
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
이용자 편의 및 향후 유지관리를
위해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
이동 동선 및 통로 확보 필요

- 옥상녹화 태양광 시설 하부 식재
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
병행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
가이드라인(한국건설기술연구원)
참조

Ÿ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에
의하여 반영 설계하였음

Ÿ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동선을추후
확보하겠음

Ÿ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 병
행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
드라인(한국건설기술연구원) 하여
설계하겠음

Ÿ 옹벽부 일부 벽면녹화를 추가하겠
음•옥상녹화에 식재패턴을주어
풍성한 녹지공간을 조성 할 수 있
도록 하겠음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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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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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후변화 대응과 도심 경관 향상
을 위해 현재 계획된 옥상녹화
외에도 옹벽, 방음벽, 담장 등 인
공구조물 전면부 벽면녹화 추가
조성에 대한 검토 필요
“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”, “그
린커튼(Green Curtain) 조성
지침” 등 참고
(서울시 홈페이지 – 분야별정보
- 환경 - 자료실 - 공원 - 공지
참조)

- 옥상녹화 관련하여 식재는 볼륨
감 있고 변화감 있는 식재패턴을
적용하여 풍성한 녹지공간을 조
성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

25

Ÿ 기타사항
-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

기준 제4조(조경면적의 산정),
제5조(조경면적의 배치) 및 관련
법령, 조례 등 규정 준수

-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
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

- 평의자,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
“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
드북”참고
(홈페이지 주소
http://sgpd.seoul.go.kr/)

- 녹지 내 수목식재 시 ‘서울시 매
력가든 디자인 가이드라인’ 참조

- 도로 신규 개설 및 선형 변경 시
영등포구(정원도시과)와 협의하
여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계획을
수립하고 ‘서울특별시 도시숲 등
의 조성․관리 심의위원회’의 가
로수 심의 필요

-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시에는
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
영하여 계획 수정 후 재협의토록
할 것

Ÿ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
준 제4조(조경면적의 산정), 제5
조(조경면적의 배치) 및 관련 법
령, 조례 등 규정 준수하겠음

Ÿ 추후 시방서에 소나무재선충병방
제특별법 규정을 명시하겠음

Ÿ 평의자,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
“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
북”을 참고하여 추후 반영하겠음

Ÿ 실시계획인가 변경시가로수 조성
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하겠음

Ÿ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시 서울시
조경과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 수
정 후 재협의토록 하겠음

추후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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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

관련부서(기관)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에 따른 재협의

1. 관련부서(기관) 재협의결과

가. 협의기간: 2025.06.16. ~ 06.20.

나. 협의부서: 서울시(1), 영등포구(1), 유관기관(-)

구 분 계 반 영 추후반영 부분반영 미반영

합 계 2 - 2 - -

서 울 시 1 - 1 - -

영등포구 1 - 1 - -

유관기관 - - - - -

다.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1) 서울시
연
번

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
반영
여부

1 임대주택과

Ÿ 사업시행자는 공개추첨 계획서를
작성하여 우리 시(임대주택과)와
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사전협의를
하여야 함

Ÿ 공공주택의 평형별 공급비율은 전
용60㎡이하 80%, 전용 60~85
㎡이하 20% 권고

Ÿ 기 회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
바람

Ÿ 추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공개
추첨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협의
토록 하겠음

Ÿ 또한,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
함심의 접수시 권고된 공공주택
공급비율을 준수하여 계획토록 하
겠음

추후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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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영등포구

<이하 여백>

연
번

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
반영
여부

2 가로경관과

Ÿ 공유지(시유지)매각 및 양도에
관한 사항은 재산관리관(서울
특별시 도로계획과)사전 협의
바람

Ÿ 추후 공유지(시유지)매각 및 양도
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산관리
관(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)와 사
전협의토록 하겠음

추후

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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